
1.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-1329(2020.3.2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(예산의 편성), 66조의2(예산·결산에 관한 공

통기준)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

준을 매년 6.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립을 위해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

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오니, 각 

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0.4.17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붙임 1.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.

     2.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개선의견 (서식) 1부.  끝.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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